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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
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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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social issues, the importance of managing recor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emporary institutions is highlighted. However, because of the ambiguity of law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the limited number of employee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records management by temporary institutions, the records management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gaps 
between statutes and practice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As such,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emporary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re-
quest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Moreover,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
tee and the records management status of various temporary organizations were 
determined as well. Finally, improvement measures were drawn and proposed in 
terms of law, system, and record management by selecting relevant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monitored the entire process of managing the records of existing time organizations 
and will serve as the basis for efficiently managing the future ones.▪이 논문은 201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

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RF-2019S1A5B8099507).

Keywords: 한시기관,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Temporary Agencies, National Archives, Records Managem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ttp://ras.jams.or.kr

JKSA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87-114, 2019.11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4.087

pISSN 1598-1487  eISSN 2671-7247

 

https://orcid.org/0000-0002-3324-3231
https://orcid.org/0000-0002-8255-9136
https://orcid.org/0000-0001-8067-2832


8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9

http://ras.jams.o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4.087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시기관이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

립목표를 설정한 뒤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폐지되는 기관을 칭한다(국가기록원, 2005). 한시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진상규명 조사 차원, 문

화․체육, 경제, 사회 관련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조사를 위한 한시기관으

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위원회’ 등이 있으며 문

화․체육 분야와 관련된 한시기관의 경우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8 평창동

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한시기관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나 

행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되며 

이슈와 관련된 사례, 기록물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므

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한시

기관 활동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황광석, 2018). 

때문에 한시기관에서 생산․수집되는 기록물

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슈가 가장 잘 반영된 

기관 중 하나이다. 더불어 한시기관 유형 중 진

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에서 생산․수집되는 조

사 관련 기록물의 경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선(先) 사례로써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한시기관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설

립 당시부터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한 뒤 

소규모 조직형태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지속적인 업

무수행이 어려우며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담인

력 배치 부족,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다는 점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더불어 여러 기

관과의 협조체제로 이루어지는 범정부 조직체계

를 이루고 있어 기록물에 대한 출처 파악이 어렵

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관 시 기록물의 유실, 분

실, 무단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

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과제위원회의 

경우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소속감 결여로 

인해 기록물을 등록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월드컵 조직위원회,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등 

1천여 건의 안건처리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실

로 인한 기록물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감사

원, 2005).

위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문제가 계속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한시기

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한시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록물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

이다. 행정규칙인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

리지침｣을 살펴보면 유형별 생산기록물 관리, 

기록관의 설치 등에 관한 절차를 폐지(한시)기

관 전체라는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있

을 뿐 설립된 기관의 성격, 유형에 따른 세부적

인 기록물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시기관에서 수

집되는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

여있어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된 이관 및 관

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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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업무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시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법령 및 지침을 분석하고 더불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한 후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문제점을 도

출하고 법․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

에서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내용 및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방법

첫째, 법령 및 지침을 분석하기 위해 업무수

행을 위해 배포된 기록물 관리 법령 및 지침 분

석하고 법령 및 지침과 현실과의 괴리를 파악

하였다. 이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

정과 표준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

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과 한시기관 기록물 관

리를 위해 배포된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황조사를 실시

하기에 앞서 한시기관의 개념적 의미와 기능, 

일반 공공기관과 한시기관의 조직적 특성에 대

한 차별점 등을 파악하였다. 현황조사는 행정

안전부에서 매년 배포하는 행정 안전위원회 현

황 중 최근 3년간 배포된 행정안전위원회 현황

(2017; 2018; 2019)을 통해 2019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한시기관 수를 파악하였으며, 21개 중

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또는 폐지된 한시

기관의 현황, 기록관리규정, 운영 종료 시 승계

기관 유무에 따른 이관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총 3회1)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한시기관 운영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전화 및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현황에 대한 실무

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운

영 중이거나 최근에 폐지되어 국가기록원으로 

기록이 이관된 한시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

면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폐지된 한시기관 

기록물은 설립지역에 따라 해당 국가기록원 내 

분원(나라, 역사, 행정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

존된다는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

가기록원을 면담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면담지 구

 1) 총 3회: 2019년 4월 29일, 5월 3일, 5월 8일



90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9

http://ras.jams.o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4.087

성은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에 따른 한시기관의 

경우 생산․수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

며, 국가기록원의 경우에는 이관 단계부터의 실

무 현황조사를 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영 중인 기관 및 최근에 폐지

된 한시기관의 답변들을 취합해 현행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문제점을 토대로 

법․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참고한 선행연구는 크게 일반 

공공기관과 한시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

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

구로서는 먼저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대한 정리

를 통해 의의, 구성요소가 가지는 의미와 원리, 

운영에 대해 살펴본 연구(박유진, 2004)가 있

다.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통해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평가가 가능해져 기록물에 대한 외적 정보

를 일차적으로 보존․관리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이진희(2008)는 정부조직개편

에 따른 기록물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정부조

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 개발(안)을 제

안하기 위해 국내․외의 이관지침을 검토․분

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제 사례와 결과를 반

영하여,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박애이(2009)는 국

내외 정부조직 및 기능변화에 따른 기록물 이관

지침을 비교하여, 기록물이관지침의 개선방안

으로, 이관원칙, 이관프로세스, 개편유형별․기

록유형별 이관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장

보성 외(2009)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

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

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 기

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전성훈(2017)은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 현황과 기록관리 업무

수행 환경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록관리 업

무는 특성상 경영성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기관 내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업무 외 추가인식

으로 인식되어 업무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

록물 관리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업무 지침, 

기록관리 평가의 의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제언하였다.

한시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대한 특화된 연구

로서, 김정희(2008)은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조

사기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업무의 안정성과 연

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규명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후속 기관의 선정

과 이관에 대비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배나경(2008)은 과거사조사위원회

의 기록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종료 시 그에 

알맞은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오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열

람, 활용, 이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홍성희(2009)는 국제행사 관련 조직위원회의 

관련 기록물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영구기록

물관리기의 연계, 지식포털 아카이브 등 체계

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물을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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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우지원(2010)은 기록정

보 콘텐츠를 구축․활용하고자 과거사 관련 기

록물과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콘텐츠 구성, 

세부구조를 분석하여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구

축을 위해 위원회 기록물 현황파악과 기록물의 

특성,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

다. 김송이(2017)는 폐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기록관리제도의 개선방

안으로 기록물 관리 전문성 강화, 관련 법령 및 

지침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조소윤(2017)은 

과거사조사위원회의 기록물 이관 시 개선방안

으로 생산 시점부터 기록물을 분류하고 기존의 

분류체계에 따라 관리하기보다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

다. 황광석(2018)은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연구사의 역할로서 관리 중심의 역할

에서 벗어나 조사 업무의 협력자이자 기록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였다. 한편 김민경 외(2018)는 최근 사회적 문

제로 주목받고 있는 폐교된 사립학교에서의 기

록물에 대한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한시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들

은 대부분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종이 기록물 

관리방안, 폐지 이후 한시기관의 기록물 보존

을 위한 통합방안 등 일부 프로세스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진행되었다는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한

시기관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분석하고 실

제 운영 중인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현황을 살

펴봄으로써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시기관의 기

록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고자 했다는 점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폐지된 한시기관의 기록물을 개괄적으로 관리

해야 하는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현 실무자의 입장 및 대응 방식을 연구에 포함

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 한시기관 관련 규정 분석

2.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구법 및 신법 

본 장에서는 구법과 신법 내에 폐지(한시)기

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법령 조항을 파악하

기 위해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과 2006년 개정을 통해 2007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기록은 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업무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법령의 역할은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기록물 관리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을 통

해 생성된 기록의 전 생애에 걸친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이원규, 2015). 또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기록의 생성부터 보관, 보

존, 폐기, 이용 등 체계적인 기록행정을 강제하

고 보장하는 행정기초법령으로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

른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 조항은 <표 1>과 같다.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

한 법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소관 전문관리기관(현 ‘국가기록원’)으로 지체 

없는 이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6년 개정

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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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신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1999년 제정, 법률 제5709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006년 개정, 2017년 기준 법률 제14613호)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보존하

는 기록물을 소관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화되는 경우

   2. 제3호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

로 전환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을 파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6609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2019년 2월 기준, 대통령령 제29563호)

해당 시행령 없음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 19.>

   1.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

리기관으로 이관

   2.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3.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지체없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② 삭제 <2017. 9. 19.>

③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

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

여야 하고,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표 1> 구법과 신법 내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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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승계기관이 있는 폐지기관의 경우에 

따른 기록물 이관’, ‘제3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

는 경우’, ‘승계기관이 없는 경우에 따른 폐지기

관 기록물 이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기관 인

계를 위한 소속 공무원 파견, 기록의 인수절차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시행령을 살펴보면 구법제정 당시

에는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관련 조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2007년 4월 전부 개정을 통해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

는 민간기관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 

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

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

다.”는 조항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

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

물을 지체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

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2010년 5월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없이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

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

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중앙기록물관리기

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사

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

료 시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두 조항이 신설되었다. 

현 법령은 구 법령이 초기 한시기관 폐지에 

따른 기록물 이관만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

나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승계기관 유무, 공공

기관 내 부서 폐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법령이 

포함하는 폐지기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

여 기록물의 누락이나 유실을 방지하고자 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시기관들의 상황

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관 내 업무 인력, 인프

라, 시스템 등의 실질적인 구축 요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2.2 기록물 관리 관련 표준 및 지침분석

국가기록원에서 제정한 ｢한시기관 기록물 관

리 표준(NAK/S 18:2010｣은 2010년 제정되

어 한시기관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한 표준

이다. 목차는 크게 적용 범위, 적용근거, 용어 

정의, 현용 기록관리, 기록물 보유 및 평가로 이

루어져 있다.

본 지침에서는 한시기관과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역할 및 책임을 살펴보면 한시기관은 법적 의

무 수행과 업무활동 과정의 기록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

산․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한시기관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위한 업무 사항은 1) 기록관리 정

책의 수립․시행, 2)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3) 

기록물 생산과 등록, 4) 기록물 보존 및 평가․

폐기,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



9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9

http://ras.jams.o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4.087

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경우 1) 현용 기록관리 지침 제공 및 감

독, 2)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영구보존이 필

요한 기록물을 인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은 기관 청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기록물 이관대상, 방식, 일정 등을 수

립․시행해야 한다. 비전자 문서의 경우 철 단

위로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송부하며 전자문서

의 경우 유형별 특징에 따라 기록의 4대 속성이 

보장되도록 이관해야 한다. 기관 청산일을 기준

으로 모든 전자문서를 종결 처리하고 이관대상

인 전자기록물의 목록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 한시기관은 기관 

청산일 기준으로 보존 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며 기록물평

가심의회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관리

지침｣은 2014년 정부조직개편대상 부처 간 기록

물의 누락 없는 인수인계 등 차질 없는 기록물 

관리로 행정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

해 제․개정된 지침이다. 본 지침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관리를 ‘인계․인수 전’, ‘인계․인

수 시’, ‘인계․인수 후’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자기록물의 이관 및 웹 기록물 이관 등 

유형별 기록물 관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업무 사항으로 인계․인

수 단계에서의 기록물 관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계․인수 전 단계에서는 1) 기록물 생

산업무 처리 종료, 2) 인계대상 기록물 현황파

악, 3) 인계대상 기록물 목록작성, 4) 기록관리

기준표 적용기관의 기물관리기준 정비, 5) 기록

물 분류기준표 적용기관의 기록물관리기준 정

비 등의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계․인수 

단계에서는 대상 기록물과 기록물 유형에 따른 

인계․인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인

계․인수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경우 

전자기록물이 기록관의 RMS를 거쳐 국가기록

원의 CAMS로 이관되는 데에 비해, 승계기관

이 없는 폐지기관의 경우 국가기록원으로 직접 

이관되며 이 경우 기관 관의 사전 협의가 필요

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김송이, 2017).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1) 미정리 

상태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리, 2) 정리․

재편철 작업, 3) 등록, 4) 보존기한 10년 이하

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 인계․인수 완

료 후 인계․인수서 사본 1부를 국가기록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인계․인수가 업무가 종료된

다. 국가기록원 이관대상 기록물로는 승계기관 

없이 폐지된 기관의 모든 기록물, 승계기관의 

기록물로서 이관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록물 

중 국가기록원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기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 사항을 통해 인

계인수 전 기록물의 임의적인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2.3 법령 비교․분석 결과 

상기 내용과 같이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

리 관련 법령 및 지침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관별 담당 업무, 책임 그

리고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으며, 법령을 분석한 결과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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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지침이 모호하다. ｢한시기관 기록

관리｣ 표준 및 지침을 살펴보면 기록물의 유형

을 일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

에 맞춰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기관의 

유형 및 특성이 반영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조사기

록물 등 특수한 성격의 기록물이 생산․수집된

다는 점과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물 폐기, 이관대상 기록물의 범위에 

대한 혼동이다. 앞서 설명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조직개편 대

상이 되는 기관은 인계․인수 전 기록물을 폐

기할 수 없다. 반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표준

의 경우 기관 청산일을 기준으로 보존 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의 협의 후 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처럼 폐기에 관한 사항이 다르

다면 한시기관 업무활동이 종료되고 관할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시 이관대상이 되는 

기록물의 범위가 혼동될 수 있다. 따라서 한시

기관 현용 기록관리단계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현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침과 표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현재는 

한시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한해 소속 공무원

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 권고 사

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

여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한시기관의 기록

물 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관되는 한시기관 기록물 중 비밀기

록물의 정리․등록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2년 배포된 ｢비밀기록물관리 실무지

침｣이 있지만, 조사를 위해 설립된 기관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기록물이 많다. 

따라서 비밀기록물 유형별 이관절차가 명시되

어야 하며 미등록된 상태로 이관되는 비밀기록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개의 정리․등록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3.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현황 분석

3.1 한시기관 개념 및 특성

한시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대통령령 18745, 05.03.24) 제17조에 따

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폐

지된 기관 또는 기타 법령 및 훈령 등에 의거 한

시적으로 설치되어 폐지된 기관(폐지예정기관 

포함)을 말하며, 폐지기관이란 정부조직법(법률 

제7413호, 05.03.24), 지방자치법(법률 제7410호, 

05.03.24), 기타 법령 등에 의거, 설치된 기관으

로서 설치근거 법령 등에 의거 폐지된 기관을 말

한다. 

한시(폐지) 기관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1) 공공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

관이 없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관이 폐지되어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

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특별법 등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다가 활동이 종료되는 

위원회 등(공공기록물 관리법 제25조1항)으로 

나뉜다. 이 지침은 정부위원회의 운영실태 조

사를 통해 기관의 운영목적과 효율성을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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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저조한 위원회 또는 유사한 목적의 위원회

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시기관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시

기관의 조직 구성도의 예시를 보이면 <그림 2>

와 같다(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

<그림 2>를 참고하여 한시기관의 특성을 살

펴보면 첫째, 한시기관은 행정지원 전담조직과 

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는 중앙부처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설립된 조직

이기 때문에 일반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와는 다른 조직구성을 지니게 된다.

둘째, 설립 당시부터 설립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설립된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

영되기 때문에 기관 설립 전부터 운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까지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 한

시위원회 또한, 신설 시에도 설치목적과 기능

을 고려하여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는 운영 종료 후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위원

회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일몰제’를 실시하

기 위함이다(임희연, 2008). 

셋째, 정부조직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이는 

한시기관 역시 정부 기관의 하나이자 정부조직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시기

관은 운영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역할을 가짐과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기관장의 선출, 예산의 사용, 정보공개의 의무, 

<그림 2> 한시기관 조직 구성도(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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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에 대한 신분보장 등 다른 정부조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조소윤, 2017). 

하지만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과 달리 필수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만 담당하

고 고유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시기관의 특

성을 반영함과 더불어 실제 운영하는 실무자 관

점에서의 실효성 있는 기록물 관리 방안이 필요

하다.

3.2 한시기관 운영현황

본 절에서는 한시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자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행정 안전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였다(행정안전부, 2019). 이에 따

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에 근거한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74개이다. 이 

중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 행정기관에 설치

된 행정위원회는 40개, 자문위원회는 530개이

며, 설치근거별로 살펴보면,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513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

는 61개이다. <그림 3>은 소속별 위원회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을 제외한 부처별 소

속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55개로 가

장 많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

부와 교육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그 뒤

를 잇는다. 위원회 중 법률에 의거, 행정기관 소

관 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 권한을 행

사하는 행정위원회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40개이며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 3개, 국

무총리 소속이 9개, 각 부처 소속이 28개로 이

루어져 있으며 그 중,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

회의 경우 9개 중 7개가 과거사 관련 기능을 수

행하는 위원회이다. 이는 조직 규모가 크고 민

간부문과 밀접성이 많은 부처일수록 위원회를 

많이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위원회 증가 및 감소현황을 재구성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부는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지속해서 정비

하고 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행정안전부, 2017; 2018; 2019).

<그림 3> 소속별 위원회 현황(행정안전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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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성격별 설치근거 소속별

증감률 총계
행정 자문 법률 대통령령 의원 정부 각 부처

2017
1 23 19 5 12 12 - 24(+)

556
- 22 17 5 -  3 19 22(-)

2018
- 15  9 6  7  8 - 15(+)

558
1 12  8 5  4  2  7 13(-)

2019
3 19 21 1 16  6 22(+)

574
0  6  6 0  0  1  5  6(-)

출처: 행정안전부, (2017; 2018; 2019) 참고

<표 2> 한시위원회 증가 및 감소현황

연차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은 24개의 행정기관위원회가 신설되고, 여수세

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등 22개의 자문회

가 폐지된 556개의 행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

고 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은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등 22개의 행정기관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한

방산업육성협의회, 한방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

원회,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2018년 6월 대비 16개의 위원회

가 증가하여 574개의 행정․자문위원회가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많

은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 해결에 대한 복

잡성․다양성이 추구되면서 이해관계의 조정

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의 민주성․투

명성․효율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책 현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점

차 커지면서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

정하기 위한 정부 내 다양한 성격의 위원회 증

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립을 줄이

기 위해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간 등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

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과 기능 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

하고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 동일한 성격과 기능

을 가진 기존 위원회와의 통합을 통한 운영방안,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연계하여 설치하

는 방안 등 위원회 신설 시 사전 협의가 강화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행정안전부, 2019).

3.3 한시기관 기록물 특성 및 보유현황

본 장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되는 국가기

록백서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시

기관 기록물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기관에

서 생산․수집되는 기록물의 유형 및 특성을 파

악하였다. <표 3>은 국가기록백서를 통해 파악된 

최근 10년간 국가기록원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고 

폐지된 한시기관 기록물 수집현황을 정리한 표이

다(국가기록원, 2015(a); 2017(b); 2018).

분석 결과, 국가기록원으로 수집․이관되어 

관리되는 한시기관 중 과거사 관련 기관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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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관명
수집량

문서류(권) 시청각(점) 행정 박물(점) 간행물(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5,233 251 115 10,058

2010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647 -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5,871 - - -

20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551 2,895 81 424

2013

안행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진실 화해지원과 57 27 - -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984 - -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33 - - 9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4,631 150 20 30

2013 평창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조직위원회 392 235 222 114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067 264 - -

2014

2013 평창스폐셜올림픽조직위원회청산단 257 - - -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1,356 - 12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3 361 776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등 대책기획단 130 75 -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82 -

2015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10 409 - 100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447 37 62 436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279 25 104 107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606 - 435 -

2016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379 - - 2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449 2 4 4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1,936 446 7 198

2017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314 - 3 -

2015광주하계U대회 108 - - -

2017무주WTF세계태권도대회 97 26 - 5

출처: 국가기록원, (2015(a); 2017(b); 2018) 참고

<표 3> 최근 10년간 폐지된 한시기관 기록물 수집현황
*당해 수집된 기록물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함.

략 6곳, 문화 및 국제행사와 관련된 기관은 대

략 15곳이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2000

년대 이전 한시기관까지 포함하면 약 38곳의 

기관이 과거사 관련 기관, 문화 및 국제행사 관

련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한

시기관 기록물을 수집․이관하여 관리하는 75

개 기관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사, 문화 및 국제행사와 같이 

폐지된 이후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폐지되는 위원회가 폐지 유형 중 국가기록원으

로 이관되는 주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3>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한시적

으로 단기간에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기록물의 양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중앙 행정기관도 간행물, 시청각기록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

으나, 한시기관의 경우 비전자 기록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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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다. 기관마다 생산되는 기록물 현황

은 한시기관 성격과 업무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적 이슈나 행사와 관련하여 설립

된 기관의 경우 대부분 비전자 기록물의 유형

이 많으며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업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전자문서가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

관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사를 위한 문헌 

자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 역시 공공기록물 관리법

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로 보유현황에 포함

되기 때문이다(조소윤, 2017).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공공행정영역에서 전

자기록물의 생산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2006

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국가기

록원 또한 기록물 관리를 기존 문서보존 위주

에서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위주로 변경하였다

(국가기록원, 2007). 그러나 <표 3>에 따르면, 

기관폐지에 따른 인수인계대상 기록물의 경우 

전자기록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

기록물의 수량은 생략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기록물 현황 대부분이 비전자 기록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

량 및 전자기록물 건수의 개념 및 단위를 명확

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결

과로 보인다.

4. 사례기관 심층 면담

4.1 면담지 설계

특정 기관에서 생산․수집되는 기록을 바탕

으로 기록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

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기록의 

범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관리 대

상 기록물의 범위가 추상적이거나 너무 포괄적

인 경우, 기록 수집단계부터 실패할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한시

기관의 심층 면담을 위한 질의주제는 크게 ‘기

관 업무분석’, ‘기록물 관리 업무분석’, ‘기타 의

견’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표 4>는 면담지 작

성을 위한 사전설계의 영역별 질문 내용을 정리

한 표이다.

기관 업무분석의 경우, 해당 한시기관의 운

영 주체와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는 독립기관으로서 운영되는지, 행정부처 소속

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 파악하여 승계기관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기록물 관리 업무분석은 3가지 범주로 나누

어 질의를 구성하였다. ‘수집’의 경우, 한시기관 

기록물 수집정책,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 기관 

간 기록물 공유를 위한 시스템 여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관’의 경우 한시기관 폐지 후 

이관을 담당하는 국가기록원의 현황을 살펴보

기 위하여 이관절차 및 기준, 이관기록물 범위, 

이관 시 겪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관

리’의 경우 승계기관 또는 국가기록원으로 이

관 전 단계에서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장기

록물 목록 존재 여부, 보존시설 환경을 확인하

고자 질의항목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

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기타 의견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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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문항 수 면담 질문 내용

기관

업무분석
운영 2

∙한시기관 운영 현황(주체, 목표, 예산 등) 

∙인력(직원 수, 담당 업무 등)

기록물 관리

업무분석

(제도)

수집 2

∙기록물 수집절차 및 기준(법령 및 지침, 참고자료 여부)

∙수집 시 가장 우선으로 수집되는 기록물(기록물 선별)

∙관련 기록물 수집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 여부

이관 2

∙이관절차 및 기준(법령, 기관 청산 전 기록물 이관계획 수립 여부 등)

∙이관 기록물 범위(조사기록물, 우선 이관 기록물 등)

∙이관 시 애로사항(인력 및 예산 부족 등)

관리 2

∙소장기록물 목록 존재 여부

∙기관 간 기록물 목록 또는 시스템 공유(기록관리시스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여부 등)

∙기록물 보존 환경(시설)

연구 관련 의견 3

∙기록관리 교육(한시기관 직원 대상, 국가기록원 교육)

∙한시기관 운영상 개선을 원하는 부분

∙개선방안 및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법령, 지침 

검토 등)

<표 4> 면담지 사전설계

4.2 세부 면담조사

상기한 바와 같이 심층 면담의 목적은 한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배포된 ｢한시기관 기

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다.

면담대상은 2개의 한시기관과 국가기록원 

분관을 포함한 3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한

시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

사위원회’, ‘제주 4.3 평화재단’과 실제 기록을 

이관받는 주체인 국가기록원 내의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행정기록관 3관의 한시기관 기록

물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대면 면담의 전 과정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의 조사관 2명과 1~2시간 내외로 진행

하였으며. 면담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진행

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서면 면담의 경우, 

각 기관의 기록물 관리 담당자에게 질문지를 이

메일로 송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형

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을 요약․정리하

면 <표 5>와 같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 관리 측면에서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담당자들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설립부

터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

존 기록물 관리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따

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는 한시

기관이 짧게는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만 운영

된다는 점이 반영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따라

서 일반적인 기록관리 라이프사이클을 따르기

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한시기관 운영 시 생산․수집되는 

기록물들은 정리되지 않고 방치된 채로 이관될 

수 있다. 더불어 보관 역시 체계적이고 효율적

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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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한시기관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기록물 관리 일정 수립의 어려움

∙시스템 도입 문제

∙내부 공유를 위해 NAS 사용하며 별도의 조사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

∙기록물의 무질서한 정리로 인해 업무 부담 가증 

∙중요기록물 선별 기준 필요

∙승계기관 유무에 따른 기록물 관리업무 세부절차 

필요

기록관리

인력

∙인력 배치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국가기록원과

의 연계가 쉽지 않음 

∙업무수행을 위한 압박감

∙기관 요청 시 파견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바뀔 

필요가 있음

기록에 

대한 인식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업무의 필요성을 느낌

∙공무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물 관리 교육

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 유․무에 따른 기록물 

관리 교육 방식 필요

<표 5>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업무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면담결과

시스템 문제의 경우 기록관리시스템2)(Record 

Management System)의 도입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실제 한시기관은 조사업무 수행을 위

해 조사업무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지만 짧은 

존속기간, 시스템 구축과 활용까지의 소요시간 

등의 문제로 구축하지 못한 채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업무관리시스템은 내

부 이용자가 생산․수집한 자료를 등록하려고 

할 때 결제문서를 생산하고 해당 문서에 ‘분리 

등록’3)하는 이원화된 작업을 해야 하며 저장 매

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연결 후 기록물을 열람

해야 하는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는 

한시기간의 특성이 반영된 조사업무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현재 

별도의 조사업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

며 기록물의 내부 공유를 위해 NAS(Network 

Attached Storage)를 이용한 이원화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지속해서 운

영되는 공공기관과 달리 한시기관의 기록물은 

무질서한 상태로 이관되어 오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무질서한 상태로 이관되는 

한시기관 기록물은 상위기관의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기록물의 유실, 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기록관리를 위한 인력 측면에서 한시

기관 기록물 관리담당자는 상급기관의 파견 인

력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상급기관과의 기록

물 관리업무의 효율적 연계가 어렵다고 응답하

였다. 더불어 존속기한이 정해져 운영되기 때

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업무를 위한 기록물 수

집 및 이관 전 단계까지의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압박감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마찬가지로 국가기록원 또한 해당 부분과 

관련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2)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일컫는다(국

가기록원, 2015(b)).

 3) 용량이 10MB를 초과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로 분리하여 등록 

후 물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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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록물에 관한 인식면에서 한시기관 기

록물 관리담당자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업무

를 위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시기관은 공

공기관과 달리 민간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이 운영되는 조직적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행정 업무담당자, 민간인들의 경우 한시기관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록물 관리 교육에 대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시

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 및 목적, 초기 필수인원, 

예산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하는 것은 필수라

고 생각하지만,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업무가 필

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

향을 보였다. 따라서 행정 업무담당자, 민간인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록물 관리 교육이 한시

기관 운영 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은 한시

기관 기록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 유․무에 따른 

기록물 관리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이를 위해 향후 기관협의 및 폐지기관 간담

회, 3관 협업 하에 기록물 관리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4.3 시사점

본 연구에서 진행한 면담을 통해 실무적 측면

에서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면

담의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여 시사

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기관 존속기간에 기록물 관리 일정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

존․관리할 의무가 있다. 기록관에서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은 30년 이상 보

존대상 기록 중 10년 이후 이관하는 기록, 10년 

이하 보존대상 기록물 중 미이관된 기록물, 기록

관 및 특수기록관에서 장기보존하는 기록물로 

구분되다.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 기간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이 이관되는 반

면 한시기관의 경우 전량의 기록물을 업무종료 

3개월 전 기점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조사 업무

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부분 영구기록물로 보존 

기간을 책정하기 때문에 기존 기록물 관리지침

에 제시된 일정을 따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의 정립이 필

요하다. 

둘째, 한시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시기

관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설립되는 만큼 특

수 목적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있다. 현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시기관은 법무부, 검찰

청, 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의 체제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경우 기존의 업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사건기록별로 정리 및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사기관의 

경우 성격이 다른 ‘KICS’4)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시기관은 별도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급기

 4) 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란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여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4개의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업무관리 체계이다(조정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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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국가기록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사

를 위한 조사업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한

시기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시기관 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다. 국가기록원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을 때, 지속되는 

기관에 비해 한시기관은 무질서한 상태로 이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관의 특성

상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조직운영체

계가 미흡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또한 기

록물 관리만 담당하기보다는 일반 행정 및 서무

업무 담당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기

관 내의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미래 이용을 위한 기록물의 가치와 그 가치

에 대한 지속기간을 논의․결정함으로써 기록

물 관리 전문요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

관리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1인 체제로 이루어지는 기록물 관리업

무에 대한 부담이다. 폐지되는 한시기관의 경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존속하여 기

관의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운영 연혁의 경과에 

따라 일반기록물부터 중요기록물까지 다양하게 

생산된다. 일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한시기관 

역시 현재 1인 체제로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따라서 1인 체제로 수만, 수천 

건의 기록물의 내용을 검토하며 폐기심사를 수

행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높일 수 있

다. 따라서 불필요한 폐기, 기록물의 방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

업을 통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개선방안

이번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한시기관을 위한 

법령 및 지침 분석 결과(3장)와 한시기관의 기

록물 관리현황(4장), 마지막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파악한 실무적 측면에서의 기록물 관리현

황(5장)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그림 4>와 같이 법․제

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

안하고자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 법․제도적 측면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 법령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표준을 살펴보면 

한시기관의 성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록물 

관리의 승계기관 유무에 따른 이관원칙만을 강

조하고 있으며, 일부 지침의 내용을 제외한다

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과 

유사하다. 한시기관의 유형은 문화행사 및 국

제체육행사, 과거사 조사 관련 기관, 재난보상

기관, 경제․환경 관련 기관, 외교 등 10개로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한시

기관 유형이 아닌 기록물 정리․분류를 위해 

한시기관 설립 시 성격에 따라 주관적으로 분

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한시기관은 기관의 성

격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기록물의 종류도 다

양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맡은 업무의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 이론에 입각한 표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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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는 존속기간에 따른 업무절차와 더불어 업무수

행에 따른 종이 기록물의 생산․수집이 많다는 

점이 반영된 표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이관대상 기록물 범위에 대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이관보다 정확한 이관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살펴보면 한시기관의 폐지 및 

업무종결에 따른 기록물의 지체 없는 이관을 강

조하고 있다. 이는 기관별 기록물 관리담당자들

에게 인력, 시간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체 없는 이

관을 통한 신속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록물의 

유실․분실이 없는 정확한 이관에 초점을 맞추

고 한시기관 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이관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

으로 인해 이관정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못한 경

우에 대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조항을 참

고한 조항 혹은 지침 내 항목이 마련되어야 한

다.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는 기록물 보유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국가기록원과 상급기관은 이관대상 기록물의 

보유현황을 미리 파악한다면 이를 보관하기 위

한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소속기관의 요청에 한해서가 아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명시하여 의무화 필요가 있다. 

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

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관 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한시기관의 기록물 관리

를 통해 방기되는 기록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관련 표준․지

침 등에 한시기관 이관 대상 기록물 이관 시 비

밀기록물의 누락을 방지하려는 방안이 명시되

어야 한다.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기록

물을 관리하기보다는 한시기관 인계․인수대상 

기록물 목록에 비밀기록물의 세부 유형별 이관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별도의 정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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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지침 마련을 해야 한다. 생산된 비밀기록

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 및 

접수현황 모두를 파악하고 비밀기록물은 대부

분 미등록기록물이 다수라는 점을 반영하여 이

관되는 시점으로부터 자체 보존정책에 따른 중

요기록의 이중 보존을 위한 매체 생산 등 다양

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록물 관리 불이행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기록관리혁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록

물 관리에 있어 행해지는 기록물 무단 파기, 유

출, 전자기록물의 디가우징5)(Degaussing) 등 

불법행위에 관한 자료가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기록원, 2017(a)). 실제 세계일보에

서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자료, 국가기록원 문

건 등을 토대로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공공기

록물 무단 파기 40여 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

검한 결과 경징계나 주의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

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9). 이는 공공기록물

의 가치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김송이, 2017). 따라서 기록물의 미등록, 미이

관, 무단 파기, 현용 기록물 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및 조치의 미 실시에 대한 처벌규정

을 세부적으로 재정립․추가해야 한다. 

5.2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에서는 첫째, 한시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특화된 시스템(예: 조사업무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시기

관은 행정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과 업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외의 조사기록물, 피해자 

관련 기록물 등에 관해서는 자체적인 규정을 적

용하고 있다(황광석, 2018). 한시기관은 기관의 

목적에 따른 자료수집, 정리, 분석을 전제로 두

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관리시스

템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업무관리시스

템은 한시기관 업무를 염두에 둔 시스템이 아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범용적

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황광석, 2018). 

이에 한시기관 특성이 반영되어 조사 업무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사업무시스템

의 주요기능 재구성한 내용은 <표 6>과 같다(세

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2015).

주요 기능명 상세 기능

자료관리․검색 기능
∙생산 또는 수집 자료의 대용랑 업로드 기능
∙업로드 자료에 대한 생산․수집 일시 및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제목․본문․키워드 입력을 통한 검색기능

기관․인물 관리 기능
∙조사 대상기관, 조사대상자 및 피해자의 이력과 관련 사건의 이력 제시 및 관련 기록과 
연계 기능

사건 연표관리 기능
∙사건의 발생을 시간 단위로 구성
∙연표에 따라 생산․수집된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연계 기능

통합관리 기능 ∙검색 시 관련 자료, 기관 및 인물의 이력과 연표가 통합적으로 검색되는 기능

출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2015

<표 6> 조사업무시스템의 주요기능

 5) 디가우징(Degaussing)이란 ‘디가우저’란 장치를 이용해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정보를 파기․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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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기관의 조사 업무를 위해 <표 6>과 같이 

대용량 업로드, 업무시스템과의 연계, 통합검색 

기능 등이 포함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생산․

수집된 기록물의 예시를 통해 기관 업무에 대

한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격

의 한시기관이 수립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시기관의 경우 존속기간이 짧고 시

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적 문제 때문에 실제 구

축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성

격의 한시기관이 저마다의 조사 업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 또한 상급기관 또는 국가기록원

으로 이관 시 기록물 통합․관리에 대해 문제

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표 6>에서 제시한 

조사업무시스템의 기본기능을 포함하고 상급

기관 또는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성격에 맞게 맞춤․제작할 수 있다면 기록물 관

리 프로세스에서 겪는 기록물 유형에 따른 수집, 

이관 시 기록물의 누락 등에 관한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다. 

둘째, 담당자의 기록물 관리업무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사전 폐기․평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한시기관은 청산일 3개

월 전을 기점으로 하여 전량의 기록물 이관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기관 및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를 통해 보존 기간이 낮은 일부 행정기록물들을 

사전 폐기․평가제도를 마련한다면 업무에 대

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록물 관리 평가를 실

시한다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평가는 그 

자체로는 어떤 정책이나 업무의 효과 등을 판단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평가를 통해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정책을 개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전수진, 2008). 기

록물 관리업무 부담을 줄이기 마지막 개선방안

으로는 기록관리 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통한 업

무 분장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모와 기록물의 

생산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업

무량을 측정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인

원을 산출하여 업무를 세분화한다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한시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시기관의 경

우 민간인을 포함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내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록물 관리 교육

을 실시하고 폐지(한시)기관 맞춤형 기록물 관

리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한시기

관은 상급기관 또는 국가기록원과의 협의를 통

해 기록물 관리교육에 대해 의논하고 국가기록

원의 경우 기관 내 기록물 관리교육이 전문적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은 업무에 대한 필요성과 전문성을 증명하고, 

기관 내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일반 행정 

및 서무 업무담당자와 같다는 기관 내의 인식

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록

원으로부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를 통해 기록물 관리업무가 부가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 진행과 더불어 같이 이루어져야 하

는 필수적인 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성훈, 2017). 

넷째, 한시기관의 기록물은 사회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기록물을 보존하는 영

역에서 더 나아가 활용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이 활용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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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그 기록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임희연, 2008). 하지만 한시기관 

기록물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기록물을 다루고 있어 기록물에 대한 일

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시기

관은 폐지 이후 즉각적인 기관 청산이 아닌 일

정기간 기관을 유지하거나 유관기관 및 상급기

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록물의 공개, 비공개 여

부를 결정하고, 선별된 기록물을 통하여 기록물

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리빙 아카이브(a living archive)’6)개

념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아카이

브에 접근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견해를 제공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기록의 활용은 이해 당

사자들의 논쟁을 통해 과거 기록물에 대한 법

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이경래, 2014). 나아가 

기록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자료의 바라보는 

견해를 달리하여 사건을 재조명하게 만듦으로

써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록물 관

리에 대한 의무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나아가 관련 기

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민간 시민영

역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록물들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기록

물을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과 

실무에서의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고, 현황조사 및 

법령 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료

와 정보공개청구,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시기관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운영 중인 한시기관

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

며, 이를 통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지닌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개선방

안을 법․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

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측

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고 설립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한시기관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업무절차와 

업무수행에 따라 생산․수집되는 기록물 관리

를 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업무종

료 시 이관대상 기록물 범위에 대한 혼동을 줄

이기 위해 신속한 이관보다는 정확한 이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상급기관 및 국가기

록원은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유현황을 파

악하여 기록물 이관 시를 대비한 물리적인 공

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한시기관의 소속 공

 6) 리빙 아카이브(a living archive)’는 아카이브를 정태적인 물리적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고려하면서 동시대의 논쟁과 반박을 통해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확장을 지향하는 기록학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경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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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파견을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록물 관리의 

방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비밀

기록물은 대부분 미등록기록물이 다수라는 점

을 반영하여 이관되는 시점으로부터 자체 보존

정책에 따른 중요기록의 이중 보존을 위한 매

체 생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야 한다. 다

섯째, 사회적 이슈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인 만

큼 가치 있는 기록물이 많기에 기록물 관리 인

식을 높이기 위해 기록물 관리 불이행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에서는 첫째, 한시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사업무시스템을 지

원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상급기관 및 국가기록

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 관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

전 폐기․평가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기록물 관

리업무를 수행하고, 협의를 통해 규모에 따른 

기록물 관리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

물 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록물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폐지(한시)

기관 맞춤형 기록관리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한

다, 넷째,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한시기관에 관한 

연구에서 이관, 보존 등 일부 프로세스에 대해 

다룬 한계에서 나아가 실제 운영 중인 한시기

관과 이관을 담당하는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

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록 사회

적 이슈나 국민의 관심 속에서 운영되는 한시

기관이 업무가 유사 성격에 따라 공통적이긴 

하여도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수행

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다양한 

한시기관 내 기록물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세

부적인 프로세스별 실무담당자들의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제시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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